
과 징 금 과 태 료  부 과 사 항․

기재상의 주의

주1)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2 7」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 

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

조치 대상 법인명 1.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
 2. 과징금 등의 종류 벌금 추징금, 

 3, 과징금 등의 근거 -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서울중앙법원의 심 판결1

 4. 과징금 등의 원인

-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

-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

-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

 5. 과징금 등의 내용
벌금 원 - : 11,888,480,606

추징금 원 - : 5,944,240,303

기타  6. 

판결선고일  - : 2025.02.18

법률대리인의 판결문을 확인일  - : 2025.02.21.

당사는 이 사건의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- 1 . 


